
2017.1.23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 -약관-0003 호 

 

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약관 

제1조  약관의 적용 

① 주택청약종합저축(이하 ‘이 저축’이라 한다) 거래는 

이 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을 

적용합니다. 

②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「주택법」, 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,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 

및 「국고금 관리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

제2조  가입대상 

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(국내에 거주하는 

재외동포 포함)이나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

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 

②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으로 

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 

제3조  납입기간 



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

(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)과 민영주택의 

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.  

제4조  월 납입금 

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

50만원 이하로 합니다. 다만, 월 납입금의 

총액이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민영주택 

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한도인 1,500만원에 이를 

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. 

 

제5조  이자 등 

① 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

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실예치일수에 관계 

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

지급합니다. 다만,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이 저축을 

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 

② 이 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서 중도해지이율 



및 만기후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    

제6조  지급시기 

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해지할 

때 일시에 지급합니다. 

제7조  계좌부활 

이 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약한 자가 

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

경우 등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부활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동 계좌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. 

제8조  소득공제  

이 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「조세특례제한법」 

제8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

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제9조  양도 및 질권설정  

이 저축은 양도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

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 


